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신구대비표(2022. 11. 17. 개정)
	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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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개정 사유

	제19조(연구비 집행) ① 연구비의 집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. 단, 다년도 계약인 경우 연간단위로 예산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.
1. 국가기관 및 포스코 과제는 입금 또는 수령액과 관계없이 계약 또는 승인된 연구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. 
2. 산업체 연구과제는 계약 또는 승인된 연구비 총액의 50% 범위 내에서 선집행할 수 있으며, 나머지 50%는 입금실적에 연동하여 집행할 수 있다.
	제19조(연구비 집행) ① 연구비의 집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. 단, 다년도 계약인 경우 연간단위로 예산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.
1. 국가기관 및 포스코 과제는 입금 또는 수령액과 관계없이 계약 또는 승인된 연구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. 
2. 산업체 연구과제는 계약 또는 승인된 당해 연도 연구비 총액의 50% 범위 내에서 선집행할 수 있으며, 나머지 50%는 입금실적에 연동하여 집행할 수 있다.
	先 집행 금액의 未 회수 Risk 최소화 


[bookmark: _GoBack]
